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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란?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인력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중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개인	 영농·영어	
분야에서,	농기계수리요원은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농기계운전요원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계운전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해당분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농어업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			특히,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편입	전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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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1-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2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3 	 사업장소와	주작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1-4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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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편입된	날부터	영농·영어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	이상	복무,	어선승선	
시간은	근무시간의	40%	이상

농기계수리·운전요원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에서	농기계수리	및	농업회사	
법인에서	농기계	운전(1일	8시간	근로)

			편입된	날부터	일일복무상황부	및	주간근무일지	작성

	 ※			주간근무일지	작성	: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	로그인[병역의무(예정자)]	→	‘주간근무일지’	작성	→	
승인요청

편입당시의	영농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주작목이	한우	사육이었으나	평일	주간에	치킨배달을	함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부과)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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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	금지	

※			다만,	농·어한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편입일자	기준)	60일	범위내	소득활동	가능

			농·어한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분야	
종사가	가능한	경우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	농·어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사업체에	임시취업,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농·어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영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	활동이	불가한	경우	포함

승인절차	

			‘복무예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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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기에	어업외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어업인	후계자	산업	
기능요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영어봉사	
활동(영어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관내)을	하여야	함.(사전에	활동	
일시	및	장소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봉사활동	기간은	영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승인없이	일과	후	아르바이트	근무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승인없이	일과	후	
저녁에	아르바이트	근무

	병역법	위반	:	연장복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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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업장소와	주작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	변경			

			농어업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	가능

	사업장소	변경이	가능한	사유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절차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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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목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	신고후	주작목	변경	가능

변경절차			

			‘주작목	변경	신고서’를	작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	신고

주작목	변경신고	없이	다른	작목	경영
•			잠수기	어업으로	편입하였으나	주작목	변경	신청없이	
자망업	또는	승인없이	개인	수산물	판매업을	경영함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부과)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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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직이	가능합니다.

전직이	가능한	사유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이	경우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당연전직해야함)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이상	의무복무한	경우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수	없는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결과	위법·부당한	해고로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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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절차	

			전직을	하고자	하는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병역지정	
업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직승인을	받은	후	3개월(6개월이상	
의무복무	후	승인전직은	14일)이내에	전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전직)	
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됨

				사업장소	변경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상담	필요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로의		
전직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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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2-1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2-2	 	질병	등으로	인해	복무가	어려울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연간	15일	범위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	중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되며,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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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휴가	

			연간	15일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병역지정	
업체장의	승인을	받고,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업체	산업기능요원과	형평성	등	고려

병가	

			복무	중	통틀어	30일	범위내에서	지방방자치단체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승인	및	개인별	복무상황부	기재(7일	
이상의	병가는	진단서	제출)
*			통틀어	30일이하	병가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음.

결근	

	무단결근	:	연장복무(5배수)
*	8일	이상	무단결근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허가결근	:	연장복무
*	다만,	휴가기간에서	공제한	때에는	연장	비해당

	무단이탈	:	연장복무(5배수)
*	8일	이상	무단이탈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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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원	제출			

				산업기능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함.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사례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연간	30일	연가를	사용

	15일	연장복무

TIP

2-2질병	등으로	인해	복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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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			질병별	정확한	서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지방병무청으로	
미리	확인	후	준비

다시	받은	신체검사	결과의	처리기준		

	신체등급	5급	: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신체등급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	근무

참고사례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질병으로	재	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4급이	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바뀌지	않음.

TIP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지정병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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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3-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3-2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은	가능합니다.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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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수학금지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	불가

			주간학과	학적보유자가	동일학과	야간과정을	수학하여	
주간과정의	학점취득	불가

수학금지	위반	처벌			

	위반내용	:	산업기능요원이	주간에	수학한	경우

	위반시	:	편입취소(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25

3-2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할	수	있는	경우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사이버)에	의한	수업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남는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함

주간과정의	야간수업	위반사례
•			주간대학	 학적	 보유자가	 입영휴학을	 신청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면서,	야간대학의	
동일학과	과정에	복학하여	야간에	1년	수학

	병역법	위반	:	1년	연장복무

TIP

주간대학	수학	위반사례
•			산업기능요원은	주간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으나,	
○○대학	주간학과에	1년간	수학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TIP



04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4-1 	 		농어업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이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	농어업	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무기간	중	국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6개월	범위내이며,	이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			국내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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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어업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복무	중	통틀어	6개월	범위	내	가능

•	3개월	미만	: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			3개월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	
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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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5-1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2	 		국외여행	허가위반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또는	개인여행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이며,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들어	
오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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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등

				휴가기간	내	개인여행	등

허가신청	및	기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	첨부)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1년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	:	모두	합하여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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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에	관한	위반사례
•			산업기능요원이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3개월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기간보다	
7일	늦게	입국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TIP

5-2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행정처분	대상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내용			

				편입취소



06
군사교육	훈련은
어떻게	받나요?

6-1	 		편입	후	6개월이내에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6-2	 		군사교육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3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3주입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	중	3주간의	군사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사교육	소집은	농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됩니다.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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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편입한	후	6개월	이내에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무	민원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일자	본인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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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	소집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	
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나.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다.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기본군사훈련(15일)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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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군사교육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전문/산업→	전문/산업/승선	군사교육소집	
일자/부대조회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심신장애,	주요	영어·영농활동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군사교육	소집	연기	신청	절차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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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집기간	:	3주(의무복무기간에	포함)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및	고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	
(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

교육소집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사유(퇴영)는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6-3군사교육	소집기간은
3주입니다.



07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7-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계산됩니다.
7-2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은	 34개월,	
사회복무	요원	소집대상은	23개월	입니다.

•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부터	포함되며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장복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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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계산됩니다.

의무복무기간	계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편입된	날부터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	및	
‘주간근무일지’	작성

•	주간근무일지	작성	: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

로그인[병역의무(예정자)]	→	‘주간근무일지’	작성	→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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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연장복무)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모두	합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아	연장복무가	결정된	기간

				휴가(15일)	기간을	초과한	기간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무단	
이탈)	기간

※	1일	무단결근	시	복무기간	5일	연장



08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

8-1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2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거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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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공통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
	35세까지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미	귀국한	경우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등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가	농어업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결근한	경우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농기계수리·운전요원	
			편입당시	업체의	농기계수리·운전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업체에서	퇴사·해고된	경우

	 ※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법원)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인	된	경우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유지하고	구제신청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및	전직	승인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   47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이	취소(자격	상실)되는	경우	
	후계농어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또는	사업체에	취업한	자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어)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으로	이전한	자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어)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복무점검시	시정조치	2회	이상	위반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령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편입취소에	해당되는	사례
•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게임을	함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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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의무부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잔여	복무기간			

				복무한	기간만큼	비율로	잔여	복무기간	산정

				계산	방법

•	현역병	입영	대상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참고사항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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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복무만료	후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받나요?

9-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9-2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			또한	 「병역법」	제44조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이므로	「병역법」	제49조에	의해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며,	동원지정이	된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는	동원지정	
방침상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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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훈련대상	및	시간			
(단위:시간)

구분 계 동원	
훈련

동	원	
미참자	
훈	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예비		
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4일	
(32H)

또는	
2박3일

128	
(132)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160 8H 12H 140

7~8년차 160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년차∼연령정년 160 160

*	복무만료	된	해의	다음해부터	1년차이며,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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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비군복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	국방부	:	국번없이	1577－9090

•	병무청	:	국번없이	1588－9090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홈페이지	:	www.yebigun1.mil.kr

1.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훈련정보,	
훈련신청/연기/보류/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1.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2.	동원훈련	관련	안내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산업기능요원	제도	상담	전화번호	

청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병 무 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5208 042)481-2815~6 042)481-2819

서 울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07360 02)820-4493,	

4463,	4495 02)820-4151

부 산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051)667-5257~9,	

5238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41069 053)607-6281~5 053)607-6250

경 인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6440 031)240-7281~4,	

7286,	7258 031)240-7523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61489 062)230-4354~5,	

4253~4 062)230-4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4944 042)250-4253~4,	

4256,	4453~4 042)250-4127

강 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6266 033)240-6260

충 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8653 043)270-1351~2 043)270-1370

전 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55033 063)281-3143,	

3253 063)281-3250

경 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1439 055)279-9254~6 055)279-9387

제 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63219 064)720-3255 064)720-3260

인 천
병 무 지 청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1~6 032)454-2417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31)870-0358

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 강원	강릉	율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코로나19	유증상	시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바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근무	시에도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	
거리	유지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	
발생	확인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모임·여행	
자제하기





이	안내서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규정개정	등	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사이버	교육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병무민원	상담소	:	1588-9090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www.mma.go.kr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work.mma.go.kr
(주간근무일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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